
[별표 4] <개정 2016. 9. 9.>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1.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제조판매업자의 여러 제

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ㆍ교

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각각 하지 않고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

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

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

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

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

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제조연월일도 각

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

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

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